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관련 문화사업 건설비 정책 및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보충통지
재세[2016]60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문화사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이하 “영개증”이라 약칭)후 오락서비스 문화사업건설비 징수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통지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이하 “납세의무자”라 약칭)은 본 통지 및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관련 문화사업건설비 정책 및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6]25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사업건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는 오락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판매액과 3%의 비율에 따라 오락서비스 납부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오락서비스 납부금액=오락서비스 판매액 X 3%

오락서비스 판매액은 납세의무자가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한 세금과 가격 외 비용을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3. 증치세 과세 최저한에 도달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문화사업건설비를 면제한다.
4. 본 통지에서 말하는 오락서비스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추진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의 <판매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주석> 중 “오락서비스”범위 내 서비스를 일컫는다. 
5. 본 통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문화사업건설비 징수관리 임시방법> 배포에 관한 통지>(재세자[1997]95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5월13일







	
	关于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文化事业建设费政策及征收管理问题的补充通知
财税[2016]60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为促进文化事业发展，现就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以下简称营改增）后娱乐服务征收文化事业建设费有关事项补充通知如下：
　　一、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提供娱乐服务的单位和个人（以下称缴纳义务人），应按照本通知以及《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文化事业建设费政策及征收管理问题的通知》（财税[2016]25号）的规定缴纳文化事业建设费。
　　二、缴纳义务人应按照提供娱乐服务取得的计费销售额和3%的费率计算娱乐服务应缴费额，计算公式如下：
　　娱乐服务应缴费额=娱乐服务计费销售额×3%
　　娱乐服务计费销售额，为缴纳义务人提供娱乐服务取得的全部含税价款和价外费用。
　　三、未达到增值税起征点的缴纳义务人，免征文化事业建设费。
　　四、本通知所称娱乐服务，是指《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6]36号）的《销售服务、无形资产、不动产注释》中“娱乐服务”范围内的服务。
　　五、本通知自2016年5月1日起执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文化事业建设费征收管理暂行办法>的通知》（财税字[1997]95号）同时废止。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6年5月13日

　　 
　　




